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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금번 피디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

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에서, 정책담당자에 대한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

다는 방송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출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비판 역시 허용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타당

한 것으로 본 판시 내용에 이르러는, 법원이 피디수첩 광우병편 방송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방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

정하였으나, 이 역시 급박한 제작 일정과 편집과정에서 제작진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흠결일 뿐이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

하였고,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바, 전반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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